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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논단 –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건설업의 대 말레이시아 진출 시 우선적 고려 사항 

 

 

(법무법인 지평 한승혁 호주변호사ㆍ말레이시아팀 팀장) 

 

우리나라 기업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 관련 초기 자문에 있어서 가장 자주 접하는 

질문은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활동을 위해 법인(locally incorporated company)을 

설립해야 하는지, 혹은 지점(Branch)을 개설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의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점 개설의 경우,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MITI”)의 Domestic Trade Division으

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Registrar of Companies(회사등기소)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편, MITI의 실무적 입장은 외국투자가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법인을 설립

하여 사업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정부나 관급 공사를 수주한 외국기업이 아닌 이

상 지점 개설 허가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건설업 진출의 경우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적 측면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는 25%이며 외국회사의 지점의 경우에도 말레

이시아에서 파생되는 소득에 대해 25%의 법인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지점송금세(Branch remittance 

tax)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발성 프로젝트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

을 설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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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총리령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가전략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외국인의 100% 단독 

투자(“100%외투법인”)가 가능해졌으나 실무적으로는 정부기관, 공기업 및 관급공사에 100%외투법

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외국건설회사가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건설산업위원회

(“CIDB”)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데 CIDB는 건설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 및 수주 가능 금액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등급 최소 납입자본금(RM) 수주 가능 금액(RM) 

G7 750,000 제한 없음 

G6 500,000 10,000,000 이하 

G5 250,000 5,000,000 이하 

G4 150,000 3,000,000 이하 

G3 50,000 1,000,000 이하 

G2 25,000 500,000 이하 

G1 5,000 200,000 이하 

 

그런데 G5 이상의 상위등급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말레이시아계 지분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명문 규정이 아닌 관련 기관의 관행상 심사기준임).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실무적인 관점들을 포함한 관련 법제 및 실무적 관행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한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